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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젠 도금작업 피해 업무재해 인정
서울행정법원, 크롬 노출로 급성백혈병 발병 … 간헐적인 접촉도 위험

도금공장에서 장기간 벤젠을 사용한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숨졌다면 발병 원인을 뚜렷이 입증하지 못해도 업

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.

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(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)는 2월6일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도금 근로자 장모씨의 유

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“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”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

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직업적으로 벤젠에 노출되면 백혈병은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보이고 벤젠의 누적노출

량이 일정량 이상이면 간헐적으로 벤젠에 노출돼도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의학 보고서가 있다”며 “장씨는 

12년 동안 보호장구 없이 벤젠을 다루어서 벤젠 노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”고 밝혔다.

장씨는 1967-79년 공장 크롬 도금실에서 면 마스크 외에 다른 보호장구 없이 일했으며, 2000년 5월 급성 골

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했다 4달 뒤 숨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

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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